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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녹스 고사작전” 본격 발동!
환경부,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… 첨가제 최대한도 1% 미만

정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한 세녹스, LP파워 등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. 

환경부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가 제조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% 미만으로 

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을 휘발유는 0.55리터, 경유는 2.0리터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<대기환

경보전법시행규칙>을 8월5일자로 개정․공포했다.

이에 따라 휘발유에 최대 40%까지 섞어 쓸 수 있다는 세녹스 측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.

또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연료첨가제 중 첨가비율이 1% 이상인 세녹스, LP파워 

등은 더 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.

환경부는 그동안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연료로 편법 사용돼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 

근절키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.

다만, 첨가비율 1% 미만인 기존의 연료첨가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연료첨가제로 계속 판매된다.

환경부의 조치 첨가제 명목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은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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